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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의제처리 법령 개. (30 )

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

1-1

가축
분뇨법 
제 조11
배출시설(
의 설치)

배출
시설
설치

허가대상 신고대상 변경허가대상 변경신고대상□ □ □ □ 

2-1

건축법 
제 조20
가설건축물( )

가설
건축
물 
건축

허가대상□ 

허가제한대상 항 호 호 호 호(2 : 1 2 3 4 )□ □ □ □ □

신고대상□ 

2-2

건축법 
제 조83
옹벽 등의 (
공작물에
의 준용)

공작
물
축조
신고

해당있음  해당없음□ □ 

3-1

국토계획법 
제 조56
개발행위(
의 허가)

개발
행위
허가 

허가대상 항 호 호 호 호 호(1 : 1 2 3 4 5 )□ □ □ □ □ □ 

변경허가대상□ 

타법적용대상 □ 항 단서 산림자원조성법사방사업법(3 : /□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지관리법 )   □ 

허가제외대상 □ 항 호 호 호 항 단서[(4 : 1 2 3 ) 1 ]  □ □ □ □

신고대상 항 호의 경우 개월 이내 신고(4 : 1 1 )□ 

3-2

국토계획법 
제 조86
도시 군( ・

계획시설
사업의 
시행자)

도시
군・

계획
시설
사업 
시행

해당있음 해당없음□ □ 

3-3

국토계획법 
제 조88
실시계획의(  
작성 및 
인가 등)

실시
계획 

인가대상 인가제외대상 인가변경대상 인가폐지대상□ □ □ □ 

4-1

농지법
제 조34
농지의 (

전용허가
협의)・

농지
전용

허가대상 □ 

변경허가대상□ 

허가제외대상 □ 항 호 호 호 호 호(1 : 1 2 3 4 5 )□ □ □ □ □ 

협의대상 항 호 의 호 호(2 : 1 1 2 2 )□ □ □ □ 

협의제외대상 항 호단서(2 : 1 )□ 

4-2

농지법 
제 조35
농지전용 (
신고)

농지
전용
신고

□ 신고대상 항 호 호 호 항에 해당 시[(1 : 1 2 3 ), 3 ]□ □ □ 

변경신고대상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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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

4-3

농지법
제 조43
농지전용 (
허가의 
특례)

농지
전용
허가
특례 

해당있음  해당없음□ □ 

5-1

대기환경
보전법
제 조23
배출시설 (
의 설치 
허가 및 
신고)

배출
시설 
설치

허가대상 시도지사 신고대상 시도지사( )   ( )□ □ 

허가대상 환경부장관 신고대상 환경부장관( ) ( )□ □ 

변경허가대상□         변경신고대상□ 

허가
기준

적 합 항 호 호 부적합(7 : 1 2 )  □ □ □ □ 

6-1

도로법
제 조36
도로(

관리청이 
아닌자의 
도로공사 

등)

 
도로
관리
청이 
아닌
자의 
도로
공사 
 

허가대상 □ 

허가제외대상 항 호 호 호(1 : 1 2 3 )  □ □ □ □ 

6-2

도로법 
제 조52
도로와 (
다른 
시설의 
연결)

도로
와 
다른
시설 
연결 

허가대상 변경허가대상□ □ 

6-3

도로법
제 조61
도로의 (

점용허가)

도로
점용 
허가 

허가대상  허가연장대상 변경허가대상□ □ □ 

7-1

도시공원법
제 조24

(도시공원의 
점용허가)

도시
공원 
점용
허가

□ 허가대상 항 호 호 호 호 호(1 : 1 2 3 4 5 )□ □ □ □ □ 

허가제외대상  변경허가대상□ □ 

허가
조건  

적  합  부적합□ □ 

우선
허가
대상

해당있음   해당없음□ □ 

8-1

도시정비

법

제 조57

인 허가( ·

등의 

의제 등)

사업

시행

계획

인가

에 

따른 

의제 

해당있음  해당없음□ 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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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

9-1

물환경
보전법
제 조33
배출시설(
의 설치 
허가 및 
신고)

배출
시설 
설치 

허가대상 항 항 단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[ 1 1 ( )]□ □ □ 

변경허가대상 □ 

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설치제한대상□ □ □ 
서류
제출

해당있음 해당없음□ □ 

허가 
또는 
변경
허가 
기준 

적  합 항 호 호 호(11 : 1 2 3 )□ □ □ □ 

부적합□ 

10-1

사도법
제 조4

개설허가 (
등)

사도
개설
허가

허가대상□ 

□ 허가제한대상 항 호 호 호 호(3 : 1 2 2 4 )□ □ □ □ 

11-1

산지
관리법 
제 조14
산지전용(
허가)

산지
전용
허가 

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□ □ □ 

11-2

산지관리법 
제 조15
산지전용 (
신고)

산지
전용
신고

신고대상 항 호 호 호(1 : 1 2 3 )□ □ □ □ 

변경신고대상□ 

11-3

산지관리법 
제 조의15 2
산지일시(
사용허가
ㆍ신고)

산지
일시
사용

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□ □ 

신고대상□ 항  (4 : 호 호 호 호 호 호1 2 3 4 5 6□ □ □ □ □ □ 

             호 호 호 호 호 호7 8 9 10 11 12 )□ □ □ □ □ □ 

변경신고대상 항 단서 항 준용( 1 4 )□ □ □ 

12-1

소음진동
관리법 
제 조8

배출시설(
의 설치 
신고 및 
허가 등)

배출
시설
설치

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□ □ □ 

신□ 고・허가제외대상

13-1

수도법
제 조38
공급규정( )

수돗
물의
공급

승인대상  변경승인대상□ □ 

14-1

수산자원
관리법
제 조52
수산자원(
보호구역
에서의 
행위제한 

등)

수산
자원
보호
구역
행위
허가

□ 허가대상 항 호 호 호(2 : 1 2 3 )□ □ □ 

□ 허가제한대상 항 호 호 호 호(3 : 1 2 3 4 )□ □ □ 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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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

15-1
자연공원법 
제 조23
행위허가( )

행위
허가

허가대상 항 (1 :  □ 호 호 호 호 호1 2 3 4 5□ □ □ □ □ 

             호 호 호 호 호6 7 8 9 10 )□ □ □ □ □ 

신고대상  허가 신고 제외대상·□ □ 

허가
기준

적  합 항 호 호 호 호(2 : 1 2 3 4 )□ □ □ □ □ 

부적합□ 

관계
기관
협의

협의대상□   심의대상□ 

16-1

전기안전
관리법 
제조8
자가용(

전기설비
의

공사계획
의 인가 

또는 신고)

자가용
전기
설비의
공사
계획의 
인가 
또는 
신고

인가대상  변경인가대상 □ □ 

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□ □ 

신고갈음대상 □ 

착공 후 신고대상□ 

17-1

초지법
제 조23
초지의 (

전용 등)

초지
전용
가능
대상 

항 호 호 호 호 호 호1 : 1 2 3 4 5 6□ □ □ □ □ □ 

      호 호 호7 8 9□ □ □ 

초지
의
전용

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□ □ 

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□ □ 

협의대상  허□ □ 가·신고 제외대상

대체
초지
조성
비

□ 납부대상

□ 감면대상 항 (8 : □ 호 1 □ 호 2 □ 호 3 □ 호 4 □ 호5 )

18-1

토양환경
보전법
제 조12
특정토양(
오염관리
대상시설
의 신고 

등)

특정
토양
오염
관리
대상
시설

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□ □ □ 

설치
조건

적 합   부적합□ □ 

19-1

하수도법 
제 조27
배수설비(
의 설치등)

배수
설비 
설치
의무

해당있음 설치신고대상 해당없음( )  □ □ 

설치
대행
요건

설치대행대상□ 
설치대행제외대상 항 호  호(2 : 1 2 )□ □ □ 

신고
내용

일반사항  특수사항□ 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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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2

하수도법 
제 조34
개인(

하수처리
시설의 
설치)

개인
하수
처리
시설

설치대상□ 
설치제외대상 항 호 호 호 호(1 : 1 2 3 4 )□ □ □ □ □

신고
종류

설치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□ □ □ 

설치 
및 
폐쇄
기준

적 합 설치 항 폐쇄 항 부적합( : 4 , : 5 )  □ □ □ □ 

20-1

하천법
제 조33  
하천의 (

점용허가 
등)

하천
점용

허가대상 변경허가대상 허가제한대상□ □ □ 

점용
기준

적 합 항 호 호 호 호 항[(3 : 1 2 3 4 ) 8 ]  □ □ □ □ □ □ 

부적합□ 


